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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재산 리계

도 리계2007 (7-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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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재산 물 리 공 재산 물 리 시행

공 재산 리계 지10 ( )①

단체 산 편 하 에 매

공 재산 취득과 처 에 한 계 하(

리계 라 한다 수립하여 당해“ ” )

지 결 얻어야 한다 리계.

변경하는 에도 같다.

② 리계 에 포함하여야 할 공 재산

리계 변경

통 한다.

③ 리계 에 하여 지 결

얻 에는 지 항35 1「 」

규 에 하여 재산 취득6 ․

처 에 한 지 결 얻 것

본다.

공 재산 리계7 ( ) 10 2①

항 규 에 하여 공 재산 리계 에

포함하여야 할 사항 다 각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매( ,

채납무상양수 지, , ,무상귀 건, ,

물 신 공 물 그, ,․

취득 말한다 하 에 같.

다 처 매각양여 무상귀 건) ( , , , ,

물 실 그 처 말한다, .

하 에 같다 한다) .

1. 건당 가격 취득 경우에는1

10억원 상 시 경우에( ․ ․ 는

억원 상 처 경우에는 억원 상5 ), 2

울특별시 경 도 경우에는 억( 10

원 상 경우 가격)

토지에 어 는 동산 가격공시「

감 평가에 한 률 규 에 한」

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(

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 규10

에 한 공시지가를 하여

산 한 액 말한다 하고 건물 그) ,

재산에 어 는 지「 」

규 에 한 시가 액 한다 다.

만,

건물 신 공 물․

경우에는 건 비 시 비 한다.

2. 토지에 어 취득 경우에는 1

건당 천 곱미터 상 시6 ( ․ ․

경우에는 천 곱미터 상 처1 ),

경우에는 건당 천 곱미터1 5 상시( ․

경우에는 천2․ 곱미터 상

재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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